
「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☐ 의안번호 제2650호

｢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｣에
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○ ’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

법인 균등분, 주민세 재산분이 통폐합 됨에 따라

이를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 요건인 성실납부자

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시세징수조례 일부를 개정

하는 것입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

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
☐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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